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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안건번호 제2013 - 29 - 075호 (사건번호 : 201305조사009)

안 건 명 (주)KT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석채

의결연월일 2013. 7. 18.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

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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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2013.7.30~8.5(7일) 기간 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제외),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20,24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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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643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30.4%(‘13.5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6조 7,750억원(’12.12월말 기준)

으로 28.9%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SKT K T LGU⁺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7,106
(50.2)

16,425
(30.4)

10,478
(19.4)

54,009
(100)

매 출 액
(점유율, %)

12,299
(52.5)

6,775
(28.9)

4,356
(18.6)

23,430
(100)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2012년 영업보고서)

 2.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가.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

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 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

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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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관련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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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

통신위원회 출범 후 4회(‘10년, ’11년, ‘12년, ’13.3월)에 걸쳐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1)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2)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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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고 판단3)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고,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부과하였고, ’13.3.14일에는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원, KT 16.1억원, LGU+ 5.6억원)을 부과하였다.

 3. 이동전화 시장현황

’12.12.24일 제재조치에 따른 신규모집 금지기간(’13.1.7~3.13) 중

시장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LGU+의

금지기간 중에는 2.8만건, SKT 때는 2.5만건, KT 때는 3.1만건으로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모두 초과하였다.

<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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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시장이 안정적이었으나 4.15일부터

과열기준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주말을 낀 4.22일에 4.6만건, 5.6일에

4.2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 ’13.3.14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한편, ‘13.1.7일부터 5월말까지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4)에 접수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총 889건을 살펴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1인당 623천원의

높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운영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접수건수 포상건수 평균 포상금 평균 보조금

SKT 876 372 785 634

KT 918 400 771 627

LGU+ 282 117 677 576

전 체 2,076 889 764 623

4) ’13.1.7일부터 이통3사 합의에 의해 이동전화 온라인시장에서의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를 근절하고자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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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13.5.8일부터『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본사 및 전국 주요권역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3.1.8~

3.13일 및 ’13.4.22~5.7일 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의 신규·기변 가입 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펀딩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목표달성과 번호이동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왔으며, 특히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하였다.

 2.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가.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13.1.8~3.13)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52,942(번호이동 47,191건, 일반 5,751건)5)과 기기변경

가입 32,563건 등 총 85,505건을 분석6)하였으며, 단말기는 총 45개 기종

이었다.

5)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6) 단말기 구매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피쳐폰(실버폰) 개통건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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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8～1.30 1.31～2.21 2.22～3.13 합 계

신 규 24,947 27,995 - 52,942

-번호이동 22,762 24,429 - 47,191

- 일 반 2,185 3,566 - 5,751

기기변경 11,592 10,652 10,319 32,563

합 계 36,539 38,647 10,319 85,505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 조사대상 기간은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3.1.8∼3.13일(LGU+ ’13.1.8～1.30일,

SKT ’13.1.31～2.21일, KT ’13.2.22～3.13일)로, 평일 개통 기준으로 분석

  나. 기간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436

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891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48.9%였다.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

출고가 902 874 916 891

보조금 417 452 444 436

보조율 46.2 51.7 48.5 48.9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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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461천원이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482천원 지원한 반면

일반 가입자는 287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95천원을 보였으나 자사 신규모집

금지기간(’13.2.22~3.13) 중에는 평균 보조금이 444천원으로 기존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

신 규(A) 437 482 - 461

-번호이동 453 510 - 482

- 일 반 275 295 - 287

기기변경(B) 373 371 444 395

보조금차이
(A-B) 64 111 - 66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71.4%를 차지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63.4%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43.0%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28.7%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별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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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6,076 4,130 4,936 7,253 7,805 22,742

(점유율) (11.5) (7.8) (9.3) (13.7) (14.7) (43.0)

기기변경 2,191 4,565 5,132 5,907 5,410 9,358

(점유율) (6.7) (14.0) (15.8) (18.1) (16.6) (28.7)

 라.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32천원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60대 가입자는 463천원

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393~456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662 840 927 921 901 867 833 820

보조금 332 393 452 455 414 456 463 394

보조율 50.1 46.8 48.7 49.3 45.9 52.6 55.6 48.0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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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6개 LTE 단말기 기종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며, 같은 날짜에도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폭이 크게 변동하여

동일기종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기간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전반적으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자사 신규모집 금지 기간에 보조금이 높게 지급되었으며 기간별로도

차별이 나타났다.

< 단말기 기종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1.8~1.30 1.31~2.21 2.22~3.13 평균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472 523 442 498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376 347 457 377

LG-F180S 옵티머스G 511 616 526 588

LG-F240S 옵티머스G프로 - 452 511 505

IM-A860S 베가NO.6 - 307 379 324

IM-A850S 베가R3 469 497 498 482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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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높게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갤럭시노트2·옵티머스G프로

기종의 경우 기기변경과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신 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908 358 531 418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1,089 292 376 391

LG-F180S 옵티머스G 1,000 365 619 448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237 479 508

IM-A860S 베가NO.6 849 195 320 363

IM-A850S 베가R3 1,000 278 455 578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도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갤럭시노트2의 경우 최대 1,250천원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

하였으며, 옵티머스G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보조율도 5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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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보 조 금

평 균 보조율 최 대 최 소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908 498 54.8 955 0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1,089 377 34.6 1,250 0

LG-F180S 옵티머스G 1,000 588 58.8 994 0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505 52.2 942 0

IM-A860S 베가NO.6 849 324 38.2 789 0

IM-A850S 베가R3 1,000 482 48.2 994 0

 바.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68.4%인데 반해 1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9.7%로 가입자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

만원

20∼27

만원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8,267 8,695 6,073 3,995 13,160 13,215 32,100 85,505

비 중 9.7% 10.2% 7.1% 4.7% 15.4% 15.5% 3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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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열기간(’13.4.22~5.7일)

  가.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13.4.22~5.7)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14,795건(번호이동 13,656건, 일반 1,139건)과 기기변경

가입 6,867건 등 총 21,662건을 분석7)하였으며, 단말기는 총 45개 기종이었다.

구 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합 계

신 규 3,642 1,360 498 313 390 1,174 563 865 594 965 3,015 1,416 14,795

-번호이동 3,517 1,289 436 261 318 988 480 756 521 873 2,871 1,346 13,656

- 일 반 125 71 62 52 72 186 83 109 73 92 144 70 1,139

기기변경 939 406 351 309 523 982 565 469 320 356 1,098 549 6,867

합 계 4,581 1,766 849 622 913 2,156 1,128 1,334 914 1,321 4,113 1,965 21,662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 조사대상 기간은 과열기간으로 판단한 ’13.4.22～5.7일로, 평일 개통 기준으로 분석

  나. 기간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326

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813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은 평균

40.1%였다.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

출고가 830 837 811 729 810 805 752 891 823 862 775 810 813

평균보조금 388 388 292 246 216 231 244 382 257 342 312 376 326

(보조율) 46.7 46.4 36.0 33.8 26.6 28.7 32.4 42.9 31.2 39.7 40.2 46.4 40.1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7) 과열기간(‘13.4.22~5.7)의 전체 분석대상 건수 21,662건 중 6,445건(29.7%)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와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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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37천원이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349천원 지원한 반면

일반 가입자는 187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

신 규(A) 387 401 261 219 194 222 233 424 251 369 311 389 337

- 번호이동 392 412 271 226 207 236 248 443 263 392 317 399 349

- 일 반 241 196 190 187 137 146 143 293 165 153 190 183 187

기기변경(B) 391 345 337 274 232 243 255 306 267 270 313 342 301

보조금차이
(A-B) 4 56 76 54 37 22 22 118 16 99 2 47 35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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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52.6%를 차지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45.0%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30.1%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5.4%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별이 크게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3,196 2,124 1,692 1,613 1,719 4,451

(점유율) (21.6) (14.4) (11.4) (10.9) (11.6) (30.1)

기기변경 1,377 1,047 1,352 921 1,115 1,055

(점유율) (20.1) (15.2) (19.7) (13.4) (16.2) (15.4)

 라.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230천원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대 가입자는 355

천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274~350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543 732 887 860 817 763 707 712

보조금 230 274 355 350 304 322 320 301

보조율 42.3 37.4 40.0 40.7 37.2 42.3 45.2 42.2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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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6개 LTE 단말기 기종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며, 같은 날짜에도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폭이 크게 변동하여

동일기종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일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갤럭시S3․

옵티머스G프로 등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과열

기간 중 주말 직후인 ’13.4.22~23일 및 ’13.5.6~7일에 보조금이 높게 지급

되었으며 일별로도 차별의 정도가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 단말기 기종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평균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435 382 292 321 305 351 367 302 330 271 472 453 406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416 439 339 294 319 312 330 315 267 414 328 432 380

LG-F180S 옵티머스G 355 420 284 146 308 233 261 221 245 251 345 287 300

LG-F240S 옵티머스G프로 373 523 414 329 330 257 313 574 421 547 376 546 473

IM-A860S 베가NO.6 339 300 285 202 186 190 222 217 250 203 204 193 238

IM-A850S 베가R3 - 486 710 - 25 320 - - - 1 192 - 329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또한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높게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갤럭시노트2․옵티머스

G프로 기종의 경우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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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신 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800 278 410 409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990 166 387 385

LG-F180S 옵티머스G 700 163 336 241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265 504 377

IM-A860S 베가NO.6 849 151 234 266

IM-A850S 베가R3 907 9 453 364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도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갤럭시노트2의 경우 최대 984천원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갤럭시S3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보조율도 50.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보 조 금

평 균 보조율 최 대 최 소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800 406 50.8 794 0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990 380 38.4 984 0

LG-F180S 옵티머스G 700 300 42.9 674 0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473 48.8 890 0

IM-A860S 베가NO.6 849 238 28.0 739 0

IM-A850S 베가R3 907 329 36.3 7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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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50.2%인데 반해 1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21.1%로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

만원

20∼27

만원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4,573 3,171 1,873 1,171 2,534 2,834 5,506 21,662

비 중 21.1% 14.6% 8.6% 5.4% 11.7% 13.1% 25.4% 100.0%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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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1)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2)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3)은 적법

하다고 인정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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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가. 27만원 초과 위반율

조사대상 기간(’13.1.8~3.13)의 85,505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62,470건으로 위반율은 73.1%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436천원이었다.

< 기간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보조금 417 452 444 436

위반율 70.8 74.0 77.5 73.1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에는

기존 가입자 이탈방지와 타사업자 번호이동 유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기변경 위반율은 69.2%, 번호이동 위반율은 7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250천원에서 최소 0원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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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반율　

평균 최대 최소

전 체 891 436 1,250 0 73.1

010신규 816 287 1,083 0 49.6

번호이동 910 482 1,083 0 78.6

기기변경　 876 395 1,250 0 69.2

 다.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53.8~76.2%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보조금도 모든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평균 보조금 332 393 452 455 414 456 463 394 436

위 반 율 53.8 70.0 76.2 74.6 70.3 75.3 73.6 61.1 73.1

  

  라.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갤럭시S3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498천원, 위반율은 85.5%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갤럭시노트2는 평균 보조금 377천원 위반율은 75.2%였으며, 옵티머스G는

평균 보조금 588천원에 위반율은 71.9%로 주요 제조사 단말기 간에도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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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갤럭시S3LTE_16G 908 498 12,966 11,084 85.5

갤럭시노트2_32G 1,089 377 15,674 11,788 75.2

옵티머스G 1,000 588 3,518 2,529 71.9

옵티머스G프로 968 505 2,513 1,807 71.9

베가NO.6 849 324 1,138 782 68.7

베가R3 1,000 482 4,234 2,958 69.9

  마.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62,470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8)을

살펴보면, 40~50만원대가 전체 대비 21.2%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51.4%로 매우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3,995 13,160 13,215 10,238 8,245 5,137 5,657 2,023 800 62,470

분포율 6.4% 21.1% 21.2% 16.4% 13.2% 8.2% 9.1% 3.2% 1.3% 100.0%

4. 과열기간(’13.4.22~5.7일)

  가. 27만원 초과 위반율

조사대상 기간(’13.4.22~5.7)의 21,662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12,045건으로 위반율9)은 55.6%였으며,

위반평균 보조금은 496천원이었으며, 평균 보조금은 326천원이었다.

8)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9) 조사대상 기간(12일) 중 KT의 위반율이 높은 날짜는 8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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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보조금 388 388 292 246 216 231 244 382 257 342 312 376 326

위반율 65.9 65.9 52.1 42.9 35.0 37.5 41.8 64.6 45.0 56.3 56.0 62.8 55.6

위반평균보조금 532 532 448 401 419 435 417 528 431 519 471 533 496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과열기간 중에는 번호이동

위반율이 59.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984천원에서 최소 0원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반율　

평균 최대 최소

전 체 813 326 984 0 55.6

010신규 784 187 984 0 26.1

번호이동 814 349 984 0 59.8

기기변경　 814 301 960 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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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갤럭시S3LTE_16G 800 406 3,284 2,398 73.0

갤럭시노트2_32G 990 380 4,949 2,841 57.4

옵티머스G 700 300 495 242 48.9

옵티머스G프로 968 473 2,374 1,721 72.5

베가NO.6 849 238 585 251 42.9

베가R3 907 329 18 10 55.6

 다.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38.0~59.4%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보조금도 10대 이하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

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평균 보조금 230 274 355 350 304 322 320 301 326

위 반 율 38.0 47.4 59.1 59.4 52.7 55.9 56.7 51.3 55.6

  라.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갤럭시S3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406천원, 위반율은 73.0%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옵티머스G프로는 평균 보조금 473천원에 위반율은 72.5%였으며,

갤럭시노트2는 평균 보조금 380천원에 위반율은 57.4%로 주요 제조사 단말기

간에도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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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12,045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을

살펴보면, 40~50만원대가 전체 대비 23.5%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45.7%로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1,171 2,534 2,834 1,836 2,960 457 132 84 37 12,045

분포율 9.7% 21.0% 23.5% 15.2% 24.6% 3.8% 1.1% 0.7% 0.3% 100.0%

 5.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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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신규모집 금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2013.7.30~8.5(7일)

기간 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제외),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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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과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686억 5천만원이다.

  나. 기준 과징금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 대해서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위반율이 73.1%로 현격히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2%를 적용하며, 과열기간(’13.4.22~5.7일)에는

위반율이 55.6%임을 고려하여 1.2%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는 134억 9천만원

이며, 과열기간에는 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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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적 가중

최근 3년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4회(‘10.9월, ’11.9월, ’12.12월, ’13.3월) 받았으며, 이번 위반행위가 5회째

이므로 3회째부터 10%씩 가산하여 기준 과징금의 30%를 가산한다.

 3. 과징금의 결정

’13.4.22~5.7일까지 위반 주도사업자인 피심인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30%를 추가 가중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은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는

175억 4천만원이며, 과열기간(’13.4.22~5.7일)에는 27억원으로 최종 과징금은

202억 4천만원이다.

Ⅶ.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Ⅷ.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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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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